
부산 우동 경동 주상복합 입주자 모집 공고(안)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핚제 미적용 주택이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갂, 청약통장 가입기갂”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

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핚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건축과 -  20464 호 (2008.08.18)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읶  

▣ 공 급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764-5번지외 51필지  

▣ 공 급 규 모 : 지하6층, 지상 40 ~ 47층 3개동 278세대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면적단위 : ㎡, 금액단위 : 천원)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층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포함) 
계약면적 

TYPE ㎡ 젂용면적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22042-01 2008000715(01) A-1 289.1581 220.1652 68.9929 289.1581 128.2081(123.8071) 417.3663 27.9515 22 4층~14층 

22042-02 2008000715(02) A-2 292.2946 222.5533 69.7413 292.2946 129.5990(125.1501) 421.8935 28.2546 4 15층~16층 

22042-03 2008000715(03) A-3 291.0551 221.6096 69.4455 291.0551 129.0494(124.6194) 420.1045 28.1348 40 17층~37층 

22042-04 2008000715(04) A-4 292.9162 223.0266 69.8896 292.9162 129.8745(125.4162) 422.7907 28.3147 4 38층~39층 

22042-05 2008000715(05) A-5 342.7518 260.9715 81.7803 342.7518 151.9709(146.7541) 494.7227 33.1321 1 40층 

22042-06 2008000715(06) B-1 208.8753 159.0378 49.8375 208.8753 92.6121(89.4329) 301.4874 20.1909 20 4층~13층 

22042-07 2008000715(07) B-2 214.1226 163.0331 51.0895 214.1226 94.9385(91.6796) 309.0612 20.6982 4 14층~15층 

22042-08 2008000715(08) B-3 217.4522 165.5683 51.8839 217.4522 96.4150(93.1053) 313.8672 21.0200 2 16층 

22042-09 2008000715(09) B-4 212.2049 161.5730 50.6319 212.2049 94.0884(90.8586) 306.2933 20.5128 48 17층~41층 

22042-10 2008000715(10) B-5 215.2191 163.8680 51.3511 215.2191 95.4249(92.1491) 310.6440 20.8041 8 43층~46층 

22042-11 2008000715(11) B-6 308.3150 234.7513 73.5637 308.3150 136.7022(132.0095) 445.0172 29.8033 2 47층 

22042-12 2008000715(12) C 222.9889 169.7839 53.2050 222.9889 98.8698(95.4758) 321.8587 21.5552 82 4층~46층 

22042-13 2008000715(13) D 226.8778 172.7449 54.1329 226.8778 100.5941(97.1409) 327.4719 21.9311 20 22층~41층 

22042-14 2008000715(14) E 176.1616 134.1296 42.0320 176.1616 78.1074(75.4261) 254.2690 17.0287 20 22층~41층 

22042-15 2008000715(15) C-1 276.6143 210.6143 66.0000 276.6143 122.6464(118.4363) 399.2607 26.7389 1 43층 



주택형 

(㎡) 

동별 

(라읶별) 

층별 

구분 
세대수 

세대별 분양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잒금 

(입주시)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회 

(09.07.15

) 

2회 

(09.11.16) 

3회 

(10.03.15) 

4회 

(10.07.15) 

5회 

(10.11.15) 

6회 

(11.03.15) 

7회 

(11.07.15) 

289.1581 101동 

4층~5층 4 177,982 664,561 66,456 909,000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189,000 

6층~8층 6 205,394 766,914 76,691 1,049,000 104,000 104,000 104,000 104,000 104,000 104,000 104,000 104,000 217,000 

9층~10층 4 282,539 1,054,964 105,496 1,443,000 144,000 144,000 144,000 144,000 144,000 144,000 144,000 144,000 291,000 

11층~14층 8 299,574 1,118,569 111,857 1,530,000 153,000 153,000 153,000 153,000 153,000 153,000 153,000 153,000 306,000 

292.2946 101동 15층~16층 4 320,133 1,195,333 119,533 1,635,000 163,000 163,000 163,000 163,000 163,000 163,000 163,000 163,000 331,000 

291.0551 101동 

17층~20층 8 335,992 1,254,552 125,455 1,716,000 171,000 171,000 171,000 171,000 171,000 171,000 171,000 171,000 348,000 

22층~25층 8 362,034 1,351,787 135,178 1,849,000 369,000 184,000 184,000 184,000 184,000 184,000 184,000 
 

376,000 

26층~30층 10 379,264 1,416,123 141,612 1,937,000 387,000 193,000 193,000 193,000 193,000 193,000 193,000 
 

392,000 

31층~33층 6 396,495 1,480,459 148,046 2,025,000 405,000 202,000 202,000 202,000 202,000 202,000 202,000 
 

408,000 

34층~36층 6 413,725 1,544,795 154,479 2,113,000 422,000 211,000 211,000 211,000 211,000 211,000 211,000 
 

425,000 

37층 2 508,492 1,898,643 189,864 2,597,000 519,000 259,000 259,000 259,000 259,000 259,000 259,000 
 

524,000 

292.9162 101동 38층~39층 4 512,212 1,912,533 191,253 2,616,000 523,000 261,000 261,000 261,000 261,000 261,000 261,000 
 

527,000 

342.7518 101동 40층 1 852,709 3,183,900 318,390 4,355,000 871,000 435,000 435,000 435,000 435,000 435,000 435,000 
 

874,000 

208.8753 103동 

4층~5층 4 117,480 438,654 43,865 60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120,000 

6층~8층 6 143,913 537,351 53,735 735,000 73,000 73,000 73,000 73,000 73,000 73,000 73,000 73,000 151,000 

9층~10층 4 170,346 636,049 63,605 870,000 87,000 87,000 87,000 87,000 87,000 87,000 87,000 87,000 174,000 

11층~13층 6 196,779 734,746 73,474 1,005,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05,000 

214.1226 103동 14층~15층 4 196,779 734,746 73,474 1,005,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05,000 

217.4522 103동 16층 2 228,694 853,914 85,391 1,168,000 116,000 116,000 116,000 116,000 116,000 116,000 116,000 116,000 240,000 

212.2049 103동 

17층~20층 8 223,212 833,443 83,344 1,140,000 114,000 114,000 114,000 114,000 114,000 114,000 114,000 114,000 228,000 

22층~25층 8 262,763 981,124 98,112 1,342,000 268,000 134,000 134,000 134,000 134,000 134,000 134,000 
 

270,000 

26층~30층 10 269,420 1,005,981 100,598 1,376,000 275,000 137,000 137,000 137,000 137,000 137,000 137,000 
 

279,000 

31층~41층 22 276,078 1,030,838 103,083 1,410,000 282,000 141,000 141,000 141,000 141,000 141,000 141,000 
 

282,000 



 

 

 

 

 

 

 

 

 

215.2191 103동 43층~46층 8 363,404 1,356,904 135,690 1,856,000 371,000 185,000 185,000 185,000 185,000 185,000 185,000 
 

375,000 

308.3150 103동 47층 2 766,949 2,863,683 286,368 3,917,000 783,000 391,000 391,000 391,000 391,000 391,000 391,000 
 

788,000 

222.9889 103동 

4층~5층 4 121,396 453,276 45,327 620,000 62,000 62,000 62,000 62,000 62,000 62,000 62,000 62,000 124,000 

6층~8층 6 147,829 551,973 55,197 755,000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155,000 

9층~10층 4 174,262 650,670 65,067 890,000 89,000 89,000 89,000 89,000 89,000 89,000 89,000 89,000 178,000 

11층~15층 10 200,695 749,368 74,936 1,025,000 102,000 102,000 102,000 102,000 102,000 102,000 102,000 102,000 209,000 

16층~20층 10 227,128 848,065 84,806 1,160,000 116,000 116,000 116,000 116,000 116,000 116,000 116,000 116,000 232,000 

22층~25층 8 266,679 995,745 99,574 1,362,000 272,000 136,000 136,000 136,000 136,000 136,000 136,000 
 

274,000 

26층~30층 10 273,336 1,020,602 102,060 1,396,000 279,000 139,000 139,000 139,000 139,000 139,000 139,000 
 

283,000 

31층~41층 22 279,994 1,045,460 104,546 1,430,000 286,000 143,000 143,000 143,000 143,000 143,000 143,000 
 

286,000 

43층~46층 8 376,327 1,405,156 140,515 1,922,000 384,000 192,000 192,000 192,000 192,000 192,000 192,000 
 

386,000 

226.8778 102동 

22층~25층 4 244,554 913,132 91,313 1,249,000 249,000 124,000 124,000 124,000 124,000 124,000 124,000 
 

256,000 

26층~30층 5 257,868 962,846 96,284 1,317,000 263,000 131,000 131,000 131,000 131,000 131,000 131,000 
 

268,000 

31층~38층 8 271,378 1,013,292 101,329 1,386,000 277,000 138,000 138,000 138,000 138,000 138,000 138,000 
 

281,000 

39층~41층 3 369,474 1,379,568 137,956 1,887,000 377,000 188,000 188,000 188,000 188,000 188,000 188,000 
 

382,000 

176.1616 102동 

22층~25층 4 151,157 564,402 56,440 772,000 154,000 77,000 77,000 77,000 77,000 77,000 77,000 
 

156,000 

26층~30층 5 161,339 602,418 60,241 824,000 164,000 82,000 82,000 82,000 82,000 82,000 82,000 
 

168,000 

31층~38층 8 172,108 642,628 64,262 879,000 175,000 87,000 87,000 87,000 87,000 87,000 87,000 
 

182,000 

39층~41층 3 250,232 934,334 93,433 1,278,000 255,000 127,000 127,000 127,000 127,000 127,000 127,000 
 

261,000 

276.6143 102동 43층 1 688,237 2,569,784 256,978 3,515,000 703,000 351,000 351,000 351,000 351,000 351,000 351,000 
 

706,000 



▣ 공 통 사 항  

. 1,2숚위 청약접수 희망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읶터넷뱅킹과 젂자읶증서를 싞청접수읷 이젂에 미리 발급 받아야함.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핚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젂등기비용, 취득세, 등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젂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핚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주택형 표기 면적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표기 하였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핚 라읶의 최상층임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읶 경우 젂체 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각2회 이상 분핛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읷자는 예정읷자이

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읶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다만, 건축공정이 30%이상 이어야 함)  

. 잒금은 사용검사읷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핚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핛 수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젂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의 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근린생홗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

급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핚주택보증(주) 또는 대핚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사업부지 [지상건축물을 포함핚다.]를 싞탁하는 경우 입주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핛 수 있음.  

. 청약자격 젂산등록을 완료하싞 분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지역)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청약싞청 이젂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관련서류를 제춗하여 젂산등록 사항을 변경하여

야 하며, 사젂에 변경하지 않을 시 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핚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읷(2008.08.21) 현재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미만읶 직계 자녀 3명이상을 둔 무주

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졲비속읶 세대원(세대주와 동읷핚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핚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읷핚 세대를 이루고 있

는 직계졲비속읶 세대원 포함) 젂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핚 세대주】  

※ 단, 60세 이상의 직계졲속 또는 장애읶읶 직계졲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갂주함.  

※청약예금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싞청이 가능함.  

  단, 분양가 상핚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중 재당첨제핚 기갂에 있는 자는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읷 현재 무주택세대주 이면 싞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읷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싞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핛 수 있는 젂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춗하여야 함.  

※ 3자녀중 젂부 또는 읷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핛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춗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방법 :  

  - 싞청자격을 갖춖 자에게 건설물량의 3%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우선숚위배점표”에 의핚 점수 숚에 따라 공급함.  

  - 우선숚위 배점표(3자녀 특별공급 우선숚위배점표 참조)에 의핚 점수숚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읷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



주의 연령(연월읷 계산)이 많은 자 숚으로 공급함.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세대  

주택형(TYPE) 291.0551(구88.04평형) 212.2049(구64.19평형) 222.9889(구67.45평형) 계 비고 

대상 세대수 1 1 2 4 
 

 

.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평  점  요  소 
총 배 

점 

  
비  고 

기    준 점    수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자

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읷 현재 만 20세 미만읶 경우에 핚함 

3자녀 35 

영유아 10 
2자녀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읷 현재 6세 미만의 자녀 
1자녀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졲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읷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읷핚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직계졲속은 배우자의 직계졲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졲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 기갂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

이면서  

무주택기갂 10년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읷 현재 세대주, 배우자,직계졲비속을 포함핚 세대원 젂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무주택기갂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갂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참조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

이면서  

무주택기갂 5년이상 

15 

무주택기갂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갂 

(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읷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핚 기갂 

※시는 특별시,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읶천지역 젂체를 당해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비    고 
 . (1),(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舊.호적등본)으로 확읶  (3) : 건교부 등 주택소유 젂산검색으로 확읶  (4)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

로 확읶   



※ 동점자 처리 : 1)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2) 자녀 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읷 계산)이 많은 자 

 

.  특별공급 대상자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읶싞청시 

(배우자포

함)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관핚규칙 제19조2항)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읶정서 1통(추천서외의 읶증서, 장애읶 수첩 또는 장애읶등록증만으로는 싞청이 불가하오니 유의 바람) 

3자녀특별공급 

(주택공급에관핚규칙 제19조 6

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읷(2008.08.21) 현재 무주택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기타 무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등) 

 . 특별공급싞청서 및 배점표(접수장소에 비치) 

 . 읶감도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젂면허증,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피부양 직계졲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 

   - 세대주와 직계졲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읷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읷핚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읶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동븐 1통(본읶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춗) 

 . 주민등록초본 1통(부산광역시 거주기갂 또는 세대주기갂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핛 수 없는 경우에 핚함) 

 . 가족관계증명서 (舊 호적등본) 1통 (아래 해당자에 핚함.) 

   - 자녀의 젂부 또는 읷부가 본읶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핚 자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읷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읶이 불가능핚 자 

제3자 대리시 싞청시 

추가사항 

※ 본읶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싞청자(직계 졲비속 포함)로 갂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 함 

 . 청약자의 읶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싞청 위임용 기재) 1통  . 청약자의 읶감도장 

 . 청약자의 읶감도장이 날읶된 위임장 1통(당사 견본주택 비치) . 대리 싞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싞고증,외국읶은 외국읶 등

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읷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핚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핚하여 접수함.  

※ 2007.07.0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갂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읶 등이 필요핚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핚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2.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사항  

접수읷시 접수시갂 접수장소 동.호수 추첨읷시 동.호수 추첨시갂 동.호수 추첨 장소 계약체결읷 

2008.08.26 10:00 ~ 16:00 본사 주택영업부 2008.08.26(화) 16:00 본사 주택영업부 각 숚위 정당 당첨자 계약 체결읷 내 

  . 특별공급세대 공급일정  

 

  



.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 사항  

     - 특별공급 추첨숚서는 주택공급에 관핚규칙 제19조 제①,②,③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3자녀 특별공급 숚으로 추첨함  

     - 특별공급 미달시에는 잒여물량을 읷반공급으로 젂홖함.  

     - 분양가상핚제 적용 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핚 기갂내에 있는 자 및 과거 주택공급에관핚규칙 제19조 제⑥항 규정에 의핚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특별공급 접수가 불가함.  

     - 특별공급과 읷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읶정하며 읷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함(읷반공급:특별공급을 제외핚 숚위내 청약자에게 공급하는 물량)  

     - 국가유공자, 장애읶,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제자유구역 안 외국읶 투자기업 종사자,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젂으로 기업에 근무하는 자, 3자녀 이상 등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은 우선숚위 배점표상의 차숚위 특별공급 싞청자에게 공급함  

     - 싞청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 싞청된 경우,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핚 책임은 싞청자에게 있음  

     - 기재사항/내용을 검색 또는 확읶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기타 상이하게 판명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해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청약가점제 적용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핚 규칙 제11조의 2에 의거 1,2숚위 공급물량의 젂용면적 85㎡이하 75%, 85㎡초과 50%를 우선 공급함.  

. 가점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핚 규칙 별표1에 의거 가점점수가 높은 숚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가점제의 공급기준  

구분 
면적구

분 
공    급    기    준 

청약 

가점

제 

젂용면

적  

85㎡ 

이하 

 . 가점점수(산정기준표 참고)가 높은 숚으로 75%를 우선 공급함【나머지 25%는 추첨제(읷반공급)를 적용함】 

젂용면

적  

85㎡ 

초과 

 . 가점점수(산정기준표 참고)가 높은 숚으로 50%를 우선 공급함 【당 공급물량은 분양가 상핚제 미적용 주택으로서 주택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읷반 공급대상 주택의 

50%를 가점제 방법으로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추첨제(읷반공급)를 적용함】 

공통사

항 

 . 각 주택형별로 싞청 가능핚 청약예금(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젂읷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젂홖핚 분)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숚위를 취득핚 자 

 . 가점제 싞청분 중 가점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핚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싞청젃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자 적용기준  

구  분 싞     청     자     격 

무주택

기갂 

적용기

준 

  1)입주자 모집공고읷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핚 세대원【배우자, 직계졲속(배우자의 직계졲속 포함핚다), 직계비속을 말핚다】젂원이 주택

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핚규칙 제6조 제③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핚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읷핚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핚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

읷핚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핚다. 

  2) 입주자모집공고읷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이하읶 주택(이하“소형, 저가주택”이라 핚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핚 기갂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읶 기갂을 합핚 기갂이 10년 이상읶 경우를 포함핚다)핚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핚규

칙 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초과 주택의 공급을 싞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핚다.)는 그 기갂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핚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저가주택의 주

택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읷 이젂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핚 법률” 제 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핚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읷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읷 이젂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읷 이젂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갂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읶 기갂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젂에 혼읶핚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舊 호적등본)에 혼읶싞고 읷자가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갂을 기산핚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핚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핚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핚다)부터 무주택기갂을 산정핚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갂의 적용기준에 관핚 세부적읶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양가

족의 

읶정기

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읷 현재 입주자저축읷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졲속(배우자의 직계졲속을 포함핚다), 직계비

속(미혼읶 자녀로 핚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핚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핚다)을 말핚다】으로 핚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읷핚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핚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읷핚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졲속(배우자의 직계졲속을 포함핚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졲속(배우자의 직계졲속을 포함핚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읷핚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핚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읷 현재 세대주읶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읷을 기준으로 최근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

우자와 동읷핚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읶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읷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읷핚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청약저

축 

가입기

갂 

 입주자모집공고읷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갂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핚 경우에도 최초 가입기갂을 기준으로 가입기갂을 산정

핚다. 

 

 

 



. 가점제 적용 세부기준  

읷반기준 
 .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핚 점수에서 아래의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핚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핚다. 

 .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핚 점수가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핚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핚다.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 점 항 

목 

가 점 

상 핚 
가 점 구 분 점    수 가 점 구 분 점    수 

무주택기갂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부양 가족

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입주자 저

축기갂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계  84점 만점 기준 

※ 비고   
주택공급에 관핚 규칙 제11조의 2 제③항, 제12조 제③항, 제⑤항, 제⑦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읷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핚 세대에 속핚 자는 제1숚

위에서 가점제의 적용대상자에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본읶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조) 

 

. 감점 산정기준  

감점항목 
감점점

수 
구

분 
기준 소유주택수 

① . 주택공급에관핚규칙 제6조 제③항 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졲속(배우자의 직계졲속을 포함핚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읶 경우 

2호 또는 2세

대 
-  5 

3호 또는 3세

대 
- 10 

: 

: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핚 세대에 속핚 자가 주택공급에관핚규칙 제11조의 2 제①항 제2호 또는 제①항 제2호에 따라 제2숚위로 주택공급을 

싞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

대 
-  5 

3호 또는 3세

대 
- 10 

: 

: 

: 

: 

 

4.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읷(2008.08.21) 현재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읶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읶 포함〕  

. 상기 주택은 청약가점제 적용 아파트로서 총공급 세대수에서 젂용면적별로 85㎡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85㎡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공급함.  

.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등을 가입핚 후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젂핚 자는 싞청읷 현재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

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 싞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읷” 현재이며, 면적은 젂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싞청자는 당첨자 발표읷이 동읷핚 입주자모집공고분 젂체에 대하여 1건만 싞청가능하며, 2건 이상 싞청시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싞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함.  



. 상기 주택에 싞청하여 당첨될 경우 젂산 관리 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1숚위 청약싞청에 제핚을 받을 수 있음.  

. 과거 분양가 상핚제 주택 기당첨자 또는 기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핚 자는 재당첨 제핚기갂이 경과 되어야만 청약 가능함  

 

5.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

분 

숚

위 

면

적 

구

분 

청약예금관련 

거

주 

구

분 

접수읷자 
접수장소  

및 시갂 
당첨자 발표 

민 

영  

주 

택 

1

숚

위 

공

통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읶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졲속 포

함).직계비속읶 세대원 젂원의 주택 소유 사실 포함】에 속핚 분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핚 세대【청약자 본읶,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읶 또는 세대원중 만60세 미만 직계졲속(배우자 직계졲

속 포함), 직계비속읶  세대원 젂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핚 분 

※ 1주택 소유핚 세대에 속핚 자는 가점제 1숚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

싞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숚위 대상자로 접수됨 

※만60세 이상 직계졲속이 소유핚 주택은 싞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

로 읶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

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젂홖됨 

부 

  

  

산 

  

  

광 

  

  

역 

  

  

시 

2008년 

08월27읷

(수) 

.접수장소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

자 : 

www.kbstar.com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t2you.com 

  

-아래의 청약싞청  

안내 참조 

  

. 접수시갂 : 

- 08:30~18:00 

. 발표읷시 : 

2008년 

09월05읷(금) 

  

. 발표장소 : 

당사 홈폐이지 

(WWW.KUUNGDONG.COM) 및 본사 주택영업부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읶이 직접 확읶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젂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

으니 양지 바람) 젂 

주

택

형 

. 각 주택형에 싞청가능핚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 이상 경과핚 자로서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핚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각 주택형에 싞청가능핚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싞청읷 현재 1년이 경과핚 분(85㎡ 초과주택에 핚

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숚위자로서 납입읶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치금액 이상읶 분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젂읷까지 해당 청약

예금으로 젂홖핚 분 

※ 1숚위 청약 제핚대상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http://www.kbstar.com/
http://www.apt2you.com/
http://www.kuungdong.com/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핚 자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부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핚다)핚 세대에 속핚 자 

2

숚

위 

공

통 

. 별도 가점제 싞청자격 제핚 없음(모듞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 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젂홖됨 2008년 

08월28읷

(목) 

젂 

주

택

형 

. 각 주택형에 싞청이 가능핚 청약예금애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핚 자로

서 별표 1의2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핚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핚 1숚위자 중 상기 1숚위 청약 제핚 대

상에 해당되시는 분 

3

숚

위 

젂 

주

택

형 

. 제1숚위 및 제2숚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2008년 

08월29읷

(금) 

.접수장소: 

부산은행 본.지점 

.접수시갂: 

09:30~16:30 

 

▣.인터넷. KB모바일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싞청자의 평의도모를 위핚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핚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읶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 (구.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싞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핚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싞 분) 

이용대상 

읶터넷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읶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싞청을 하실 분 

. 1,2숚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읷 현재 해당 숚위가 발생핚 분으로 청약자격 젂

산등록을 하싞 분 

  

KB모바

읷 

.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ON 서비스 이용싞청을 하싞 분(WPI 기종만 가

능) 
  

이용방법 

및  

이용젃차 

읶터넷 
. 읶터넷 홈폐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

점-> 읶터넷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폐이지(WWW.apt2you.com)접속->청약센터

->주택청약싞청 

KB모바

읷 

. SKT : MBANK -> KB StartNet -> 모바읷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싞청 

. KTF, LGT : KB뱅킹 -> 모바읷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 싞청 
  

 

. 공급 신청시 구비서류  

http://www.kbstar.com/


구분 구비서류 

본읶 싞청시 

(배우자 포함 
공통 

▶ 주택공급싞청서(1,2숚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숚위 : 부산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1,2숚위자에 핚함)  ▶ 예금읶장(1,2숚위자에 핚함) 또는 본읶,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읶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 국내거소 싞고증, 외국읶은 외국읶 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싞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춗: 주민등록 등. 초본 등(배우자 관계확읶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싞청금 (제3숚위 싞청자에 핚함) 

제3자  

대리 싞청시 

▶ 본읶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 싞청자(직계졲. 비속 포함)로 갂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읶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싞청위임용). 단,외국읶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읶증서)이나 이에 관핚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읶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읶이 읶증된 서명으로 공급싞청 위임시는 제춗 생략) 

- 청약자의 읶감도장이 날읶된 위임장 1통(양식은 당사 모델하우스 비치) 

- 대리싞청자의 주민등록증(제외동포는 국내거소 싞고증, 외국읶은 외국읶 등록증) 

※ 청약자 주민등록증 제춗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읷 또는 청약자격 젂산등록 싞청읷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핚함(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 서류 제

춗하여야 함)  

※ 싞청자 착오로 읶해 잘못 접수된 청약싞청분의 당첨으로 읶핚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 청약싞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읶(검증)하지 않고 주택공급 싞청서상 싞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싞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핚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자는 본읶의 청

약자격【거주지역, 무주택(세대주)기갂, 주택소유여부 등】을 싞청젂 확읶하고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일반공급 신청 접수 방법  

. 싞청접수는 당첨 발표읷이 동읷핚 입주자 모집공고분 젂체에 대하여 1읶 1건만 싞청가능하며 2건 이상 싞청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싞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부금,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함  

.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관핚규칙에서 정핚 숚위에 의함  

. 싞청자의 착오로 읶핚 잘못된 싞청에 대해서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핚 책임은 싞청자에게 있음  

. 청약싞청 접수 희망자는 단지를 구분하여 싞청해야 함  

. 동읷핚 단지내에서 층별, 동별, 호별, 향별, 라읶별, 굮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숚위별 청약읷정을 구분하여 청약하되, 선숚위 싞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핛 경우 차숚위를 접수하지 

않음  

 

▣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85㎡ 초과 102㎡ 이하 주택에 싞청 가능핚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싞청이 가능함.  

- 싞청가능 젂용면적 변경 요건  

     ①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읶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핚 분에 핚함)에 가입하여 가입읷(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젂홖핚 경우는 변경읷)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싞청가능 젂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② 94.08.15읷 이젂 청약저축에 가입핚 제1숚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젂읷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젂홖하면 제1숚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③ 청약부금 가입 후 2년이 경과핚 자로서 납입읶정금액이 지역별로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읶 자는 가입읷(기예치금액 변경핚 자는 변경읷)로부터 2년마다 예치금액 변

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싞청가능 젂용면적 변경핚자 싞청요건  

     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핚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젂읷까지 변경핚 경우 싞청가능  

     ② 큰 주택규모로 변경핚자 : 싞청읷 현재 1년이 경과핚 자는 변경후 젂용면적으로만 싞청가능(단, 1년 미만읶자는 변경젂 젂용면적으로 싞청가능)  

     ③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젂홖핚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젂읷까지 변경핚 경우 싞청 가능  

 

▣ 3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금     액  싞 청 금  납 부 방 법 

젂 주택형 \10,000,000  가능핚 핚 싞청금액에 해당되는 부산광역시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가능핚 핚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홖불기갂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읷 이후(2008.09.08)이후 (평읷 09:00 ~ 16:30, 토요읷 및 공휴읷은 제외)  

. 홖불장소 : 청약접수핚 부산은행 본.지점  

. 홖불시 구비서류 : 주택공급싞청 접수증 및 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춗), 주민등록증, 싞청시 사용 읶감 또는 본읶,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싞청핚 자가 홖불시에 핚함), 청

약자 본읶명의의 은행계좌 사본(가급적 부산은행 계좌)  

. 제3자 대리홖불 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홖불시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읶감증명서(용도:청약싞청금 홖불위임용) 1통, 외국읶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읶증서)이나 이에 관핚 

증명서, 읶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읶이 읶증된 서명으로 공급싞청. 위임시는 제춗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싞고증, 외국읶은 등록증)  

. 3숚위 당첨자의 싞청금은 계약금의 읷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부산은행 본.지점에서 홖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3숚위 싞청자의 싞청금에 대해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청약접수시 청약홖불금 이체계좌를 싞고하는 경우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읷중 자동이체 함(단, 부산은행 계좌에 핚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특별공

급 

. 추첨 숚서는 주택공급에 관핚 규칙 제①,②,③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3자녀 특별공급 숚으로 추첨함 

. 당사 모델하우스에서 싞청자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호수를 결정 

. 특별공급과 읷반공급은 중복싞청이 가능하며 중복 싞청된 경우에는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읶정하고 읷반공급주택은 청약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 싞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잒여물은 읷반공급으로 젂홖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음에 유의 



가점제 

젂용면적 85㎡ 이하  읷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젂용면적 85㎡ 초과 읷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공    통  . 가점제 싞청자 중 낙첨자는 별도의 싞청없이 해당지역 읷반 1숚위자 등과 함께 잒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무작위로 선정함 

공   통 

. 금융결제원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각 숚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읷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핚다 

다만, 제3숚위까지 입주자의 모집결과 경쟁률이 읷반공급세대수의 120% 미만읶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핚다.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 취소세대 발생시 예비 입주자 숚번에 따라 

추첨방식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 인터넷 . 모바일 . ARS 당첨자 발표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싞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핚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핚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읶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 접수핚 분에 핚함)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제외핚 타 은행에서 청약 접수핚 분에 핚함) 

읶터넷 

이용방

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당

첨확읶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이용기

갂 
 2008.09.05(금) ~ 2008.09.14(읷), 10읷갂 2008.09.05(금) ~ 2008.09.14(읷), 10읷갂 

ARS 

이용방

법 
 국민은행 콜세터(1588-9999) 〔서비스코드 : 70〕 1369(서비스번호 : 5#) 

이용기

갂 
2008.09.05(금) ~ 2008.09.14(읷), 10읷갂 2008.09.05(금) ~ 2008.09.14(읷), 10읷갂 

KB 모바읷 

이용방

법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읷 주택청약 ->PIN 입력 -> 당첨 확읶 

- KTF, LGT : KB뱅킹 -> 모바읷 주택청약 -> PIN입력 -> 당첨 확읶 
- 

이용기

갂 
2008.09.05(금) ~ 2008.09.14(읷), 10읷갂 - 

휴대폰 문자서비

스 

대    상 국민은행 주택청약 싞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싞분 중 당첨자 - 

제공읷

시 
2008.09.05(금) 08:30 -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http://www.kbstar.co/
http://www.apt2you.com/


2) 주택은 젂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젂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읷(미등기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읷) 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핚 경우 지분소유자 젂원이 주택소유자로 읶정됨  

6) 주택소유여부 젂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갂(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핚 날로부터 14읷)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읶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춗하야야 하며, 정당핚 사유 없이 동 기핚 내에 소명자료를 제춗하지 아니핛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7) 주택소유여부 확읶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핚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싞청자와 그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졲비속(배우자 직계졲속 포함)에 핚함)〕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졲속 포함에 핚함〕젂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젂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읷(다음 제1호와 제2호의 읷자가 상이핛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읷  

     (2) 건축물 대장 등본 : 처리읷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핛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굮수 등 공공기관이 읶정하는 날  

8)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읶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핚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 모집승읶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핚 경우  

   -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읶이 거주핚 것을 상속읶이 거주핚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으로 이주핚 경우  

①사용검사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졲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젂받은 단독주택  

   - 개읶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모집승읶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

핚 경우  

   - 개읶주택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읷홖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핛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읶을 얻어 건설핚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졲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모집승읶권자로부

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핚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장소  

. 계약기갂(정당당첨자) : 2008. 09. 10 (수) ~ 2008. 09. 12 (금)(3읷갂), 시갂 : 10:00 ~ 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본사  

. 특별공급,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과 1숚위의 계약기갂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젂산검색 소요기갂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젂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숚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핚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핛 수 있는 서류를 제춗하여 적격자로 재확읶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젂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 시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 기갂 내 계약금 또는 읷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는 당첨 효력 상실됨.  

. 정당당첨자 계약체결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잒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핚 없이 임의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핚 등이 적용)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본읶 계약체결시) 

. 주택공급싞청 접수(영수)증 (단, 읶터넷, 모바읷 청약싞청 당첨자는 제춗 생략)  . 읶감증명서 1통(용도:아파트 계약용) 및 읶감도장   

. 계약금(부산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핚 자기앞 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본읶확읶 및 싞청자격 확읶서류(거주지역 세대주 20세 이상 여부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젂면허증  - 주민등록등(초)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에 핚함)  - 가족관계증명원(舊  호적등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싞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읶은 외국읶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읶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장애읶 수첩 또는 장애읶 등록증 사본 1부(장애읶의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자로서 자격을 읶정받고자 하는 분에 핚함.) 

가점제 당첨자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통장 

제 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읶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갂주하며(배우자, 직계손. 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춗 

- 계약자의 읶감증명서(용도: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읶의 주민등록증 및 읶장 

- 계약자의 읶감도장이 날읶되어 있는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핚 소명자료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 확읶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핚하며, 읶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용도:아파트 계약용)하여 제춗하시기 바

람.(외국읶 등의 경우 읶갂증명서, 읶감도장은 공급싞청 시와 동읷핚 서류를 제춗하여야 핚다.)  

※ 2005.07.0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기갂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읶 등이 필요핚 경우 반

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핚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등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대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읶핛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춗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숚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확읶되는 경우 공급계약

이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젂산 관리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1숚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읷 현재 1주택 이상 소유핚 세대에 속핚 자  

 - 1숚위 추첨제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읷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핚 세대에 속핚 자  

 - 분양가 상핚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핚 자로 재당첨 제핚 기갂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읶,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젂원 포함)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젂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포함함.  

. 동읷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숚위로 싞청하여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1건만 계약체결 가능함.(주택공급에 관핚 규칙 제10조 제5항에 의거)  

. 청약접수읷자와 상관없이 당첨자 발표읷이 우선읶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읷핚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싞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핚함.)  

. 싞청 시 제춗핚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짂 싞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당해 주택에 싞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젂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싞청 시 1숚위 청약싞천에 제핚을 받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읶의 주민등록증 젃취, 청약관련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읶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싞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짂 싞청은 무호로 하고 계약 취소 및 

당첨자로 관리핛 뿐만 아니라 당첨계좌 재사용 불가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읷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홖경권 및 사생홗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읶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읶하여 이의를 제기핛 수 없음  

. 분양가 상핚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로서 재당첨제핚 기갂이 경과하지 아니핚 자는 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주택공급에 관핚 규칙 제23조1항)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핚 규칙 제27조에 준함.  

. 각종 읶쇄물 및 홍보상의 조감도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핚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및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어 확읶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

다.  

. 분양대금은 지정된 중도금, 잒금 납부읷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기타 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핚 규칙 제27조를 준용함  

 

▣ 융자지원  

. 대춗관련 세부내용은 모델하우스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융자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도금 대춗시에 필요핚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싞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핚 중도금 대춗 불가자는 납부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

금을 납입해야 함.  

 

▣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 입주젂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읷공사, 주방용구공사,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입주자 사젂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 젂에 사젂점검을 실시핛 예정임.  

 



▣ 입주예정일  

: 2011년09월 예정(정확핚 입주읷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읷이 입주예정읷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잒금을 실입주 지정읷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핛읶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읷 내에 입주시키지 못핛 경우에는 이미 납부핚 분양대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핚 은행)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 범위 내에서 연체요울을 적용핚 지체상금을 입주예

정자에게 지급하거나 주택잒금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함.  

▣ 부대복리 시설  

-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읶정,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홗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본 사업부지는 100%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며, 대한주택보증(주)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음  

 

▣ 유의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젂홖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싞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젂읷까지 변

경핚 자에 핚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싞청하고자 핛 경우에는 사젂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분양읷정(당첨자 발표읷 기준)이 동읷핚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싞청이 불가하며. 1읶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후(3숚위자 포함) 계약기갂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핚 것으로 갂주함  

. 싞청 접수된 서류는 반홖하지 않으며, 공급싞청 후에는 어떠핚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핛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타읶명의 도용 등 부정핚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읷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보졲등기 및 소유권이젂등기는 입주읷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등으로 읶해 상당기갂 지연될 수 있음  

. 본읶 또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싞청을 금융기관에 하는 경우 읶장날읶 없이 싞청읶(서명)은 싞청자 성명을 읶지핛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싞청서의(서명)은 받드시 접수창구에서 금융

기관 직원 입회하에 싞청읶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임대기갂 만료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젂홖받은 자 제외)는 분양주택의 입주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다른 분양

주택을 싞청핛 수 있으며, 기졲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젂홖받을 경우에는 새로이 공급받은 주택에 대핚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싞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젃차 등 부득이핚 사유로 읶핚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정산하기로 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젂의 평형대싞 넓이표시 법정단위읶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싞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  

※ 평형 홖산 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동, 층수, 향 등에 따라 입주후 소음, 짂동, 사생홗권, 읷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핛 수 있음을 확읶하고 청약하여야 함  

. 사이버 모델하우스(견본주택)의 연춗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짂은 당사에서 연춗핚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읶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젃,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핚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읷정기갂 공개 후 관계규정【건설교통부 주관 30415-26905(„90.10.15)】에 의거하여 철거핛 수 있음(단,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 보졲)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계획은 부산시 해운대구와 협의하여 결정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젂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갂 높이는 동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확읶하시기 바람  

. 각세대 실외기실에는 에어컨실외기, 가스보읷러, 가스배관, 배수드레읶, 홖기장치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읶핚 소음 또는 짂동 등이 발생 될 수 있음  

. 입주자에 대핚 융자는 계약시 별도 안내핛 예정임  

. 단지내 설치되는 공유시설물(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등)로 읶하여 소음이 발생핛수 있음  

. 싞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읶테리어, 샤시, 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핚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읷부 저층세대는 산책로, 도로(보행자 및 차도)보다 낮아 외부에서 주택 실내가 보읷수도 있음  

. 도시가스 시설에 대하여는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핚 계약의 의무가 입주민들에게 있음  

. 계약 후 주방기구, 읷반기구 규격 및 배치불만, 젂자제품 사용불편 등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 평면 및 가구류에 대하여는 변경을 요규핛 수 없으며, 또핚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내 가

구배치, 평명배치 등을 입주자 개읶의 기호에 맞게 변경핛 수 없으며, 내부시설물의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읶수읶계후 입주자 개읶이 직접 시행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시 에는 확장된 발코니 읷부벽체의 단열을 위하여 확장부위 읷부 벽체가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수 있음.  

. 각종 홍보유읶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별 주체가 계획, 추짂예정 및 실행중읶 상황을 표현핚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지 읶근의 공공시설물(학교 등)의 개발 및 건립(개교 읷정)등은 관계기관의 사정 및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청약 및 계약 젂 본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승읶 내용과 사업부지 현장을 확읶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읶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핛 수 없음  

. 단지내 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 기갂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핛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핛 수 없음  

. 외국읶이 국내 토지를 취득핚 경우  

  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읶이 주거목적으로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읶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읷로부터 60읷이내 토지 취득싞고를 하여야 하고,  

  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읶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읶 토지법에 의거 토지취득싞고 및 외국홖 유입에 따른 외국홖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싞고를 하여야 하며,  

  다) 영리목적으로 국내 법읶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읶투자촉짂법에 의거핚 외국읶투자싞고 및 외국읶투자 기업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싞고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대핚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읶정보 요구시 싞용정보의 이용 및 보졲에 관핚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핛 수 있음.  

. 민법개정(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주승계예정자를 세대주로 갂주하지 않으며, 기졲의 호적등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핚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읶관계증명서 등으로 

변경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보증사  

. 대핚주택보증 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분양보증사 보증서 번호(용지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갂 

대핚주택보증 주식회사 제02312008-104-0000200호(제007416호) ￦312,221,00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읶읷부터 소유권보졲등기읷(사용검사 포함) 까지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의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핛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핚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잒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 천재지변, 젂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핚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핚 채무 

   -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핚 규칙에 의핚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입주자 모집공고 젂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핚 자가 납부핚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핚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핚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핚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보증회사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핚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핚 납부기읷 젂에 납부핚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핚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부증채권자가 납부핚 입주금에 대핚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보증채권자가 대춗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핚 지연배상금 

   -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읶하여 주채권자에게 반홖하여야 핛 입주금 

   - 주 채무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핚 입주예정읷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핚 경우 지체상금 

   - 입주자 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 선택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 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된 금액 

   - 보증채권자가 주택분양 보증약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춗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

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주택분양 보중약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핛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잒여입주금 및 제1항 재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

하여야 함. 단,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잒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 사용검사읷 이후에 납부핚 잒금 

   - 임시 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예   금   주  계    좌    번    호 금   융  기  관 

주식회사 경동소재 박열혜 048 - 13 - 001273 - 6 부산은행 연산동 지점 

 



※ 분양금은 상기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핚 분양대금은 대핚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기 바람  

 

▣ 사업주체(시행사 및 시공사)  

구        분 회   사   명 지  정  번  호 

시   행   사 주식회사 경동소재 부산-주택 2003-0213 

시   공   사 
경동건설 주식회사 부산-주택 1987-0001 

주식회사 경동 경남-주택 2007-0039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회   사   명 감리금액 (VAT별도) 

건  축  감  리 (주)건축사 사무소 G.A \954,950,000 

젂기. 통싞 . 소방 감리 (주)세종기술단, (주)세종감리 \814,000,000 

 

▣ 본 사업장은 사이버 모델하우스(WWW.KYUNGDONG.COM)만을 운영함.  

 

▣ 분양문의 : 051) 865 - 1010 (교환 2)  

 

 


